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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명 요지2. 안 명자 자 원( : )

가 안.

장애인차별 지 권리 등에 한 법1) ‘07. 4. 10 ,「 」

부 시행 에 라 장애인에 한 차별 지하고 장애인‘08. 4.11

사회참여 평등권 실 있도 사항 규 하여 인간

엄과 가 를 하고자 함.

나 주요내용.

목 용어를 함 안 안1) .( 1 , 2 )

청장과 민 책 장애인 권리를 규 함 안 안2) , .( 3 , 4 )

장애인 차별 지 인권보장 한 본계획 시행계획3)

립하도 함 안 안.( 5 , 6 )

장애인 차별 지 인권보장 한 실태 사를 실시하고 사업 를4)

지원할 있도 함 안 안.( 7 , 8 )



원 검토보고 요지3. 원 종( : )

가 본 안. 장애인차별 지 권리 등에 한 법「 」

시행 지 지났지만 아직도 스 분야 고용 장 분야 등 사회4

에 차별과 인권 해가 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한 차별 지하고

인권 보장하 한 규 마 하고자 출 안임.

나 주요내용 보.

장애인 차별 지 인권보장에 한 청장과 민 책 장애인- ,

권리를 규 함 안 안.( 3 , 4 )

장애인 차별 지 인권보장 책 본계획과 시행계획 립토-

하고 실태 사에 한 사항 규 함 안 안 안.( 5 , 6 , 7 )

- 장애인 차별 지 인권보장에 한 사업 행하는 필요한 사업 를

지원할 있도 함 안.( 8 )

다. 2008 장애인차별 지 권리 등에 한 법 시행 후 간4「 」

가인권 원회에 장애차별 진 사건 건 었3,818

연도별 보 건 건 건2008 585 , 2009 710 , 2010 1,649 ,

건 월 평균 건 높 지하고 있는 것2011 874 85.4

나타났 부 는 시 근 미 동권 한 스, , ,

용 한 등 재 용역 공 용 부분에 높았고 힘,․

고용 역 나타남, .

또한 보건복지부에 는 장애인 차별에 한 인식개 변 법

행여부를 평가하고 해결하 한 장애인‘ 차별 지 법

행실태 모니 링 지속 실시하여’ 모든 역에 장애인 극

인 사회참여가 루어질 있도 책 도개 추진하고 있 .

장애인에 한 사회 인식 고하고 지원과 심 요 고 있는 가운

본 안 장애인 차별 지하고 인권 보장하 한 근거규

마 하여 생 역 모든 부분에 장애인 사회참여가 원 히 루어질

있도 책 나 사업 극 추진함 삶 질 향상에 여

할 있 것 사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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